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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 주  지  방  법 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5가단37964  구상

원       고 국민건강보험공단

피       고 1. ○○손해보험 주식회사

2. A

변  종 결 2018. 11. 22.

 결  고 2018. 12. 20.

주       문

1. 피고들  연 하여 원고에게 35,141,344원  그  13,192,520원에 하여는 2013. 

12. 25.부 , 12,967,792원에 하여는 2014. 12. 17.부 , 4,043,936원에 하여는 

2015. 11. 17.부 , 730,968원에 하여는 2016. 5. 31.부 , 744,008원에 하여는 

2016. 12. 22.부 , 433,968원에 하여는 2017. 3. 14.부 , 3,028,152원에 하여는 

2018. 10. 18.부  각 2018. 12. 20. 지는 연 5% , 각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

지는 연 15%  각 에 한 원  지 하라.

2. 원고  피고들에 한 나 지 청구를 각한다.

3. 소송 용  1/5  원고가, 나 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4. 1항  가집행할  있다.



- 2 -

청  취 지

피고들  연 하여 원고에게 43,926,680원  그  16,490,650원에 하여는 2013. 

12. 25.부 , 16,209,740원에 하여는 2014. 12. 17.부 , 5,054,920원에 하여는 

2015. 11. 17.부 , 913,710원에 하여는 2016. 5. 31.부 , 930,010원에 하여는 

2016. 12. 22.부 , 542,460원에 하여는 2017. 3. 14.부 , 3,785,190원에 하여는 

2018. 10. 18.부  각 이 결 고일 지는 연 5% , 각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

지는 연 15%  각 에 한 원  지 하라.

       

1. 인  사실

  가. 당사자들  계

    1) B  C  사 이고, C는 주시 진구 동산동 주공고 부근 공 (이하 ‘이 사

건 공 ’라 한다)  소 자이다.

    2) 피고 A  북02사○○○○  굴삭 (이하 ‘이 사건 굴삭 ’이라 한다)  소

자이고, 피고 ○○손해보험 주식회사(이하 ‘피고 회사’라 한다)는 보험사 , 2012. 6. 

20. 피고 A과 이 사건 굴삭 에 하여 인 상Ⅰ․Ⅱ 등  담보하는 자동차종합계약

(이하 ‘이 사건 보험계약’이라 한다)  체결하 다.  

  나. 사고 생

    1) C( 래에  보는 사고 당시 77 )는 이 사건 공 를 고 상업자에게 임 하

는데, 고 상업자가 집한 고  그   채 연락이 지  이 사건 공 에 쓰

미 등이 어 있었다. 이에 C는 포크 인 운 사  사돈 계에 있는 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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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 쓰 미를 워 달라고 부탁하 나, D이 자신이 가진 장 는 어 다고 하

면  장 업자를 소개하여 주  하 다. 그리고 D  피고 A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

공 에 인 쓰 미 등  워 달라고 요청하 다. 

    2) B  C  요청이 있  면 고 인 C를 신하여 C  일  주고는 하 는데, 

B  C  부탁  이 사건 공  쓰 미 등  우는 작업시 장  내하고 

작업  거들어 주  하여, 2013. 3. 17. 피고 A과  연락  통하여 ‘2013. 3. 18. 

에 이 사건 굴삭 를 가지고 이 사건 공   달라’고 부탁  하 다.

    3) 피고 A  2013. 3. 18. 08:30경 B, 덤프트럭 사, 인부  함께 이 사건 공 에 

모여 쓰 미를 우는 작업  시작하 다. B  09:00경 공 에 있  냉동탑차  

탑  우  하여 탑   감  후 탑 에 라가 그  다시 굴삭 에 걸

었고, 피고 A  B에게 탑  심  잡  하여 잠시  잡고  탑 에 있 라

고 한 다  굴삭  탑  약 0.5m 들어 다. 그런데 이 끊어지면  B이 약 

2.5m 높이에  추락하여 척 를 심하게 다 는 사고(이하 ‘이 사건 사고’라 한다)가 

생하 다.

    4) 이 사건 사고 생 후 B  119 구 차에 실  병원  후송 었고, 피고 A  

사고 생 이후에도 작업  계속하다가 C에게 연락  하니 C가  이상 작업  하지 

말라고 하여 작업  단하 다.  

    5) B  이 사건 사고  척 가 손상 어 구 인 양  하지   이  마  

 신경인  과 장  후 증  입게 었다. 

  다. 원고  요양 여 실시

 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이 이 사건 사고  인하여 생한 부상 등에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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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지 일 공단부담  + 본인부담  상한 과

2013. 12. 24. 16,490,650원

2014. 12. 16. 16,209,740원

2015. 11. 16. 5,054,920원

2016. 5. 30. 913,710원

2016. 12. 21. 930,010원

2017. 3. 13. 542,460원

2018. 10. 17. 3,785,190원

합계 43,926,680원

여 요양 여를 실시하고 그에 한 공단부담  요양 에 지 하는 한편,  요양

여  하여 본인부담  상한  과하여 B이 부담한  B에게 지 하여 주

었는 , 그 지  내역  래  같다.1)

 
  라.  민사소송  경과

   피고 회사는 B  상  채 부존재 인  소를, B  손해 상청구  소를 각 

하 는데, 그 소송  경과는 래  같다.

    1) 주지 법원 2013가단12022(본소), 2013가단45152( 소) -1심

      법원  피고 회사가 B에게 1억 원  이에 한 지연손해  지 하라고 

결하 는데, 그 주요한 이 는 래  같다.

     -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굴삭  보험자  이 사건 사고  B이 입  손해를 

상할 책임이 있다.

     - B이 튼튼한  하 어야 하고, 추락  험이 있  면 도 냉동탑

차에 라가  는 작업 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 사 에 추어 B

이 스스   도모할 주 를 게 리 하 므  피고 회사  책임  80%  

1) 원고는 2018. 11. 12.자 청구취지  청구원인 변경신청 를 통해 그 내역  주장하 고, 이에 해 피고들이 다 고 있지 

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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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한다.

     - 피고 회사  면책약 [ 인 상Ⅱ: 보상하지 는 경우 - 명피보험자 부  

허락 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는 그 부모, 우자  자 (승낙피보험자)

가 죽거나 다  경우]에 라 B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  인 상Ⅱ에 른 책임

 면책 다.

     - B  손해에 하여 과실상계를 한 이 책임보험  한도  1억 2,000만 원

 과하고 그  2,000만 원  피고 회사가 이미 한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구상 계

 지 하 므  피고 회사  B에 한 책임  1억 원  이에 한 지연손해

 한다. 

    2) 주지 법원 2014나9741(본소), 9758( 소) -2심

      법원  1심 결과 동일하게 단하여 항소 각 결  고하 는데,  법

원  과실상계   함에 있어  ‘B이 한 이 탑  게를 견 지 못하

고 끊어진 것이 이 사건 사고  한 원인이  , B  이 사건 사고 당시 가 내

리는 상황이었고, 사람이 냉동탑차  탑 에 라가 있는 상태에  굴삭  들어 

리는 작업  할 경우 미끄러지거나 이 끊어지는 등  추락  험이 있  충

분히 상할  있었 에도, 본인   한 주 를 게 리한 채 특별한 

장 나 조  없이 이 사건 탑에 라가 작업 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 

등  손해 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면에 추어 보면, B  과실  20%  참작하여 

피고 회사  책임  80%  한함이 상당하다’고 시하 다.

    3) 법원 2016다165(본소), 2016다172( 소) -3심

     법원  실  이 사건 굴삭 를 임차한 사람  C이고, B이 장인인 C  부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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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은 전북 02가○○○○호 삭 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. 

피고인은 2013. 3. 18. 9:00경 전주시  여의동에 있는 C 유의 공 에 , 위 삭

를 조종하여 C의 사위인 피해자 B(47 )과 함께 그곳에 있  냉동탑차 화물칸을 는 

작업을 하게 었다.

당시 피고인은 삭 를 화물의 적재·하역 등 그 주  가 아닌 냉동탑차 이동에 이 하

 위하여, 삭  붐 의 연결고리에 을 연결하고 이 을 냉동탑차 화물칸에 묶은 

후 삭 를 조종하여 이동시키게 었는 , 이러한 경  삭 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

인으 는 냉동탑차의 무게를 견   있는 쇠 을 사 하고 이동을 할  평을 맞추

어 이동시키는 한편, 삭  붐 의 회전 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  등을 확인하여 삭

 조종 에 생할  있는 사고를 미연에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. 

그런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냉동탑차 위에   연결 작업을 하  피해자가 

내  않은 상태에  위  같이 과 연결  삭 의 붐 를 그  들어 린 과

실 , 냉동탑차의 량을 견  한 이 끊어  그 위에 있  피해자가 2.5m 높

이에  닥으  어져, 피해자에게 장애인 흉추 11  파열  골절  인한 척  흉추 

 고 그 작업  내하고 장에 있었다는 이 만  B이 임차인이 는 것  

니고 이 사건 작업 당시 C  리인 는 사자  작업일  달하고 장에 참여

한 것  보 야 하므  C를 승낙피보험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  원심 

  송 결  하 다.

    4) 주지 법원 2018나8340(본소), 2018나8357( 소) - 송 후 2심

     이 사건 변 종결일 재 재  계속 이다.

  마.  사소송  결과

   피고 A  이 사건 사고  생과 하여 업 상과실 상죄  래  같이 죄

결   었다.

    1) 주지 법원 2014고단2335 -1심

     - 주 : 고 6월

     - 죄  인  범죄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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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 전 척 상, 양측 하 마비  신경인   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 다.

     - 피고 A  주장에 한 단

      피고 A  업 상 주 를 하지 다는 취지  주장하 나,  법원

 B이 건 계  조종 등  업 에 한 지식  없는 것  보이는 , B이 피

고 A에게 ‘일당   니 굴삭 를 조종하여  냉동탑차 칸  는 작업  해

달라’는 취지  부탁하 고, 이에 피고 A  B에게  작업에 필요한  미리 

할 것  지시하  ,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과 B  굴삭  붐  연결고리에 

 연결하고 그  냉동탑차 칸에  후 굴삭 를 조종하여 이동시키는 

식  작업  하  하 고, 이에 B이 피고 A   작업  돕  해 냉동탑차 

에 라가  게 었 며, 이 과 에  피고 A이 B에게  는 법 등  

주 도 한 , B이  같이 냉동탑차 에   연결작업  한 후 미처 내

지  사이에 피고 A이 굴삭  붐 를 들어 리게 었고, 이에 B이 피고 A에

게 손짓하면  내 가겠다는 사를 시하 에도 피고 A  손 닥  내보  뿐 

작업  추지  , B이 닥  떨어진 후 피고 A이 B에게 다가 고, 이에 B

이 피고 A에게 ‘  나를 내 주지 고 그냥 들어 느냐’라는 취지  말하   

등에 추어 피고 A  주장  들이지 다.

     - 양  이

       법원 , 피고 A이 B과 함께 작업하   이 사건 사고가 생한 것  B

 부주 함도 사고  한 원인이  것  평가   있는  리한 상

, 사고  험 이 상존하는 굴삭  조종  업 에는 고도  주 과 에 

한 철 한 사  가 필요함에도 피고 A이 만연히 업 에 임하다가 이 사건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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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생한 에  피고 A  주   도가 상당히 큰  불리한 상  

인 하 다.

    2) 주지 법원 2015노881 -2심( )

     - 주 : 고 6월, 집행  1

     - 결 이

       법원 , 피고 A  주   도  피해 도 등  감 하면 그 죄질

이 하다고 단하면 도 피고 A이 B과 합 한 사  등  고 하여 1심보다 가벼운 

 고하 다.

[인 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, 6, 7, 16, 17, 18 증, 가 1 증  1, 2, 3, 

나 1 증  각 재, 변  체  취지

2. 이 사건 청구에 한 단

  가. 당사자들  주장

    1) 원고

   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 인하여 B이 입  상해  하여 요양 여를 실시하고 

그에 른 공단부담 과 본인부담  상한  과한  부담하 는데, 이 사건 

사고를 일 킨 피고 A과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연 하여 B이 입  손해를 상하여야 

할 가 있는 ,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에 라 원고는 피고들  상   

같이 원고가 부담한  구상할  있다.

    2) 피고들

     이 사건 사고는 B  인 과실(B이 한 이 끊어짐)  생한 것이므  

피고들 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있 라도 B  과실이 참작 어 과실상계가 어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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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한 피고 회사는 B이 승낙피보험자  자동차종합보험 인 상Ⅱ에 른 책임

이 면책 었고, 인 상Ⅰ에 른 책임과 하여 는 그 한도  이미 B에

게 지 함 써 이행  다하 므 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.

  나. 단

    1) 피고들  B에 한 손해 상책임  원고  구상권

      가)  인 사실에 하면, 피고 A  이 사건 사고를 일 킨 자 , 피고 회사

는 이 사건 굴삭  보험자  연 하여 B이 입 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다. 피고 

A이 이 사건 사고  생과 하여 업 상과실 상죄  죄 결     

등에 추어 피고 A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  주장  들일  없다. 한 B  C

 리인 는 사자  작업일  달하고 장에 참여한 것  B  피고 회

사  보험약 상 인 상Ⅱ에 른 책임이 면책 는 승낙피보험자  볼  없고, 피

고 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라 B이 입  손해를 한도없이 상하여야 하므  

피고 회사  면책주장도 들일  없다.

      나) 그리고 원고는 B이 이 사건 사고  입  부상 등에 하여 요양 여를 실시

하고 공단부담  요양 에 지 하거나, 본인부담  상한  과하여 B이 부담한 

 B에게 지 하여 주었는 ,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  ‘공단  3자  행

 보험 여사 가 생겨 가입자 는 피부양자에게 보험 여를 한 경우에는 그 여

에 들어간 용 한도에  그 3자에게 손해 상 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‘는 규 에 

라 피고들에게  같이 소요  용  구상할  있다.

    2) 과실상계  이에 한 처리 법

      가) 과실상계 인 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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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든 사실  그 증거들에 하면,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굴삭 를 조종

하  피고 A  주 이 주  원인이 어 생한 것이 는 하지만 B이  

한 주 를 다하지 고 추락 험이 있는 작업  하다가 스스  한 이 

끊어지면  이 사건 사고가 생한 면이 있는 등  민, 사 결에  드러난 여

러 사 들  종합  고 하여 이 사건에  B  과실  20%  인 한다. 

      나)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원고  구상권  범 2)

        (1) 3자  불법행  인하여 상해를 입 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른 

보험 여를 게 면,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 요양 여에 소요  용  한도 내에  

가해자에 한 손해 상청구권(구상권)  취득하게 는데(국민건강보험법 58조 1

항), 이  피해자  가해자 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  경우라면 과실상

계  법리 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채 자에 하여 행사할  있는 구상권

 범 가 다. 

        (2) 이  하여 법원  ‘국민건강보험법에 라 보험 여를  피해자

가 3자에 하여 손해 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생에 피해자  과실이 경합  

에는  산  손해 에  과실상계를 한 다  거 에  보험 여를 공 하여야 하

고, 그 공 는 보험 여에 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 없 며, 보험자가 불법행

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 여를 한 후 피해자  가해자에 한 손해 상채권  

하는 경우 그  범 는 손해 상채권  범  내에  보험 여를 한 이다’라

고 시하고 있고( 법원 2002. 12. 26. 고 2002다50149 결 등 참조), 이는 결국 

 쟁 과 하여 피해자   손해 (엄 히 말하면  료 이다)   산

2) 이 부분 단  래 논  참고하 .

   황 연, “국민건강보험공단  3자에 한 구상권  범  - 법원 에 한  고찰-”, 연구회 논 집 창간

(201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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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, 그 산  손해 에  피해자  가해자  과실 에 른 과실상계를 하여 가

해자가 부담해야 할  상  산 하며, 공단  가해자에 하여  같이 산  

 상  범  내에  우  보험 여  상당  구상권  취득하고, 피해자는 

가해자를 상    상 에  공단이  같이 취득한 구상권  를 공

한 나 지  손해 상만  구할  있다는 입장  볼  있다.

        (3) 그러나 이러한 법원  해  다 과 같  이  들일  없다.

          (가) 법원  해 에 를 경우 과실상계 후 가해자가 지 하여야 할  

상  범  내에  보험 여  부를 우  구상할 권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

에 보장하는 결과 피해자는 자신이 실  지출한 료   가해자  과실 에 해

당하는  히 상 지 못하게 는데, 이는 결국 피해자  보험 여를  

권리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다.

          (나) 법원  해  불법행 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  보험

여를 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한 손해 상청구권  취득하는 외에 국민건강

보험공단 부  보험 여를 는 이  이익  얻게 므   산  손해 에

 과실상계를 하고 그 과실상계 후  손해  범  내에  보험 여  부를 공

하여야 함(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)  하는 것  보인다. 그러나 국민건강보험

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 지함  목  국민에 하여 보험

여를 실시하는 도  가입이 강 고, 가입자는 이에 해 보험료를 납부하며, 

 가입자 등이 자신  한 과실  인하여 부상 등  입었다고 하 라도 가입자 등

 본인부담 이나 여항목  료 를 부담할 뿐, 공단부담  여 히 국민건강

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3)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요양 여를 손익상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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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익과 동일시하는 것  가 있다. 

          (다)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하여 구상권  행사하는 것  결

국 피해자  가해자에 한 손해 상청구권  행사하는 것인데, 법원  해  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실상계 후   료  범  내에  공단부담   구상

할  있다고 보  에 결국 피해자   료  부를  상  삼   

있다는 것인 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상  요양 여 실시에 직  상

하는 손해 인 공단부담  부분에 한 하지 고 다른 모든 료  장할  있다

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.  

          (라)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 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  

보험 여를  후 이에 상 하는 피해자  가해자에 한 손해 상청구권  존속시

킬 경우 생할  있는 이 이득  를 해소하 는 규 일 뿐,  나 가 피해자

가 자신이 실  지출한 료   가해자  과실 에 해당하는 지도 구상  

범 에 포함시킴 써 결국 피해자가 이를 상 지 못하게 하  한 규 지 

해 할 는 없다.

        (4) 라   법원  해  그  인 할  없고, 피해자  가해자  과

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  경우 과실상계  법리  하여 국민건강보험

공단이 3채 자에 하여 행사할  있는 구상권  범 에 해 는 ‘과실상계  

피해자  손해   공단부담  부분에 한 손해 상청구권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

이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  가해자  과실 에 해당하는 만  구상할 

3) 가입자 등이 자신  한 과실  인하여 부상 등  입었다고 하 라도 가입자 등  본인부담 이나 여항목  료 를 

부담할 뿐, 공단부담  여 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것에 착 하여 보면, 가입자 등이 타인  불법행  인하

여 료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해 공단부담  부담하게 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부담   가입자 

등  과실 에 상 하는 부분  스스  부담하고, 나 지 타인  과실 에 상 하는 부분만  그 타인에게 구상할  있

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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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’고 이 상당하다.

    3) 소결

     이  같이 보는 경우, 피고들  연 하여 원고에게 35,141,344원(43,926,680원 × 

0.8)  그  13,192,520원(16,490,650원 × 0.8)에 하여는 2013. 12. 25.부 , 

12,967,792원(16,209,740원 × 0.8)에 하여는 2014. 12. 17.부 , 4,043,936원

(5,054,920원 × 0.8)에 하여는 2015. 11. 17.부 , 730,968원(913,710원 × 0.8)에 

하여는 2016. 5. 31.부 , 744,008원(930,010원 × 0.8)에 하여는 2016. 12. 22.부 , 

433,968원(542,460원 × 0.8)에 하여는 2017. 3. 14.부 , 3,028,152원(3,785,190원 × 

0.8)에 하여는 2018. 10. 18.부  각 2018. 12. 20. 지는 민법이 한 연 5% , 각 

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15%  각 

에 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고, 이를 는 원고  주장  이  없다.

3. 결  

  그 다면 원고  피고들에 한 청구는  인  범  내에  이  있어 인용하고, 

각 나 지 청구는 이  없어 각하 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사 태훈


